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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

4-4.  사회적기업에 대한 법인세(소득세) 감면

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(소득세) 감면

지원 대상

�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182)으로 인증받은 내국인

사회적기업이란?

�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

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

�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

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

지원 내용

�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(소득세) 100% 감면, 그 후 2년간 50% 감면

� 감면 한도 : 1억원 + (취약계층183)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× 2천만원)

유의사항

�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

� 농어촌특별세 과세

� 다음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음

① 법인세(소득세)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

②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

③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,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

182)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2조 제1호

183)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2조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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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및 제출서류

�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관련 법령

�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 6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9조의 7

사회적기업 문의처

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: http://socialenterprise.or.kr


